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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대국가의 행정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그리고 국경의 경계를 초월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등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중앙-지방 관계가 전통적인 통제, 감독과 같은 관계에

서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

환경의 변화는 자치행정에도 과거와는 다른 광역행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의 추세는 자치행정의 대상과 범

위가 어느 한 지역, 한 자치단체에만 적용된 경제·환경·교통·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 간 연계된 협력행정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에 따라 행정구역상 중첩된 지역수준에서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이 자치행정의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의 개념을 정의하면 이는 광역행

정구역에 속하는 주민이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

의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며,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행정능력을 보완·조정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들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협력관계에 있는 자

치단체들은 광역행정구역에 속하는 자치단체 사무의 수혜범위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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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노력을 다양한 협력제도로 구체화 하고 있다(안영훈, 2005).

광역권 내에서의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은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역사무가 연계된 행정구역에서만 볼 수 있지만 해외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제도가 발전하게 되면 단계적인 병합 또는

사무수행체제를 통합하는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정도로까

지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로 교통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한 자치단체와 주변 자치단체간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최근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 및 지역개발의 강화로 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초래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

고 있는 실정에 있다(김용웅, 2002; 34).

 2. 문제제기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

활권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충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치행정의 광역화

가 확산된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

의 틀 안에서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위 상반된 주장은 각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논의가 통일성

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구역에 녹아있는 고유의 지리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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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과 문화적 정체성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가 기능적인 가치와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최종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

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행정체계의 통폐합의 타당

성이 더욱 공감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

성화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존의 행정체계를 존속시키면서 광역행

정구역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원부족, 기술적 한계, 전문성의 취약 등을 보완할 수 있고, 자치단체 간

상호비교우위를 조화롭게 접목시켜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대전대도시권을 중심으

로 광역행정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서 문제점을 구명해 보고 광역차원의 행

정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보고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부담을 덜으면서

광역행정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행정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프랑스)의 협력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제

도 운영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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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궁극적으로 대전대도시권(G9) 협력시스템의 개선방안에 유용한 참고자

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협력 지역거버넌스 활성

화를 통한 대전대도시권 협력행정 개선방안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자

차단체 간 협력기반조성 및 거버넌스 지원체제 정비를 통한 협력방법의 개

선 등의 과제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첫째, 협력 지역거번너스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 이론

이 광역행정 협력의 차원에서 왜 필요하며,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를 탐색한다.  
둘째, 해외광역행정 협력사례(EU, 프랑스, 일본)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자치단체 간 운용되고 있는 협력제도의 메커니즘과 제도운용의

기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대전대도시권(G9) 협의체, 광역시발전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

회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협의기구의 추진실태와 제도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

용한다.
넷째, 위와 같은 연구수행 절차를 통해 대전대도시권(G9)협력시스

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법·제도적 측

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과 지역거버너스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체계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① 자치단체 협력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② G9 광역행정 협력

추진현황 및 문제점 ③ 협력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와 G9 광역행정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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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수립

⇩
자치단체 협력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신지역주의와 광역행정

 해외협력 지역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
G9 광역행정 협력 추진현황 및 문제점

 미국사례 분석

 영국사례 분석

 프랑스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의 종합

⇩
협력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와 G9 광역행정 발전방안

 기본방향

 협력사업 추진기반 조성

 협력사업 지원체제의 구축

⇩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안

 연구의 요약

 정책적 제안

안 ⑤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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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치단체 협력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신지역주의와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제2절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해외사례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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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치단체 협력이론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신지역주의와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1. 신지역주의 등장배경과 광역행정의 개념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등장한 신지역주의

(new regionalism) 이론은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지역개발정

책의 이론적 토대에 이르고 있다. 이론의 핵심은 지역이 경제 및 사회생활

의 기본적 단위로서 지역개발은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신지역주의는 세계화시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념으로써

신지역주의는 하향식 접근방법의 구지역주의 (old regionalism)와 대조되

는 것이며 상향식 지역개발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즉 신지역주의에 의한

지역개발 전략은 지역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구지역

주의는 지역을 국가의 하위요소 내지 중앙정부의 권위적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지역발전의 성공적 요인은 지역이

지닌 독특한 사회적인 조건과 지역 간 관계에서 성공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Harrison, 2006; Scott and Storper, 2003). 이를테

면 오늘날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은 단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관계의 조정” 으로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1). 아점에서 신지역주의는 제도적 앙상블(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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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s), 사회적 조절 메카니즘 (regulatory mechanism) (MacLeod 
and Goodwin, 1999)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배응환;2010).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광역행정의 개념을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광역행정(Metropolitan administration)이란, 일
반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 수행의 공간적 범위가 하나의 자치단체에 국한되

지 않고 주변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여러 자치정

부의 행정권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에서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

하는 도심권 중심의 자치정부(광역과 기초정부, 기초정부간) 상호협력에

의한 행정수행 방식을 의미한다(안영훈 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행정의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도
이고, 광역행정은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권 내에서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광역업무를 의미하며, 관
할 광역권과 다른 광역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과성, 경제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행정관리 수행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행정체제라고 할 때에는 광역권인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도

시 권역이 여러 자치정부로 분할되어 발생되는 정치적 협력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사무의 처리 등과 같은 일종의 ‘협력지역거버넌스’의 형성과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면 광역행정은 지역행정의 중심이 되는 광

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발생하는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광역행정이 형

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처럼 네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안영훈 2009). 
 

1) 정원식,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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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통 통신의 발달, 경제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민행정수요에 대응

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 교통 및 통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경
제적 권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심도시를 기점으로 한 대도시권의 형

성을 초래하였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인

대도시 내의 유동성 증가현상은 생활권과 자치정부의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발생시켰고, 더불어 교통, 주택, 환경관련 행정서비스의 공급 처리

시설에 대한 광역적 접근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도시권의 광역

화 현상으로 인하여 이웃한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행정서비스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적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시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적인 행

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도시화의 추세에 따른 대응행정의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도농행정구역이 통합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들의 생활이 주거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가 갖는 중요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도시화 추세에 따른 광역행정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규모의 경제실현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광역권 형성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의 제공 범위도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요청, 편익과 비용일치에 대한 요구 등 경제성원칙의 필요성에 의한

광역행정의 요구도 증대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증가에 대응하고 상

하수도시설, 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광역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게 되었

다. 이는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통합시켜 지방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시설을 확장시킴으로써 경제적 능률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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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였다. 즉 상하수도, 오물처리, 교통서비스 등은 전형적으로 자본

집약적 지방공공서비스로써 공급범위가 크면 클수록 소비단위당 비용절감

효과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자치정부가 참여하는 광역적 차원의 공동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편익과 비용일치에 대한 요구에서 기인하였다. 단일의 자치행정

권역을 넘어 여러 자치정부를 하나의 서비스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달성되

는 규모의 경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부담자와 이익수헤자의 불일치를

가져와 관련 자치정부간 이해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대도시권은 광역행정권을 형성하여 대응하였다. 광
역시설의 비용부담이 한 지역의 주민에게만 집중될 경우 이들 주민의 반발

로 시설의 입지선정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지역 간의 이해조정은 결국 광역적 차원에서 관련 지방정부간

의 협조체제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광역행정에 관한 정확

한 개념적 정의는 없기때문에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행정을 의미할 때 이를 ‘광역행정’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이슈들, 특히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사회적 차별, 
환경문제, 경제개발등과 같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지역수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avitsh and 
Vogel, 2000, 박형중, 이인원, 재인용). 이러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환경에서 형성된 ‘거버넌스’ 개념은 광범위한 지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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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대신 자

율적인 조직간 협력(interorganization collaboration)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형태를 설명한다. 따라서 신지역주의 환경에서의 지방정부들은 가

용자원을 거버넌스와 함께 공유하고, 위기상황은 물론 일상적인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시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탈중앙집권

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Feiock, Steinacker and Park, 2009). 

2. 광역행정과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1)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개념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는 자치단체들 간 협동이 자발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개인이나 조직들이 수평적 결합을 통해 자율적으로 활

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도시 지역 내 대표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 형

태는 자생적 거버넌스(self-governance)로, 이는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존

재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

한 층위(level)2)에 존재하는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혹은 비영리 조직

까지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포함된 통치구조를 의미한다(Wallis, 1991: 
Park and Oakerson, 2000). ‘신지역주의’학자들에 따르면 협력적 지역 거

버넌스(collaborative regional governance)는 단순히 지역 내에서 제공되

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

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실제

2) 여기서 층위(level)라 함은, 연방제하에서의 연방(federal)-주(state)-지방(lacal) 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거버넌스하에서 이들이 수직적 혹은 수평적인 관계로 자발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배응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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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련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가 가져오는 경제 파

급효과및 도심/부심 간의 사회경제적 연결 효과를 규명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여 년간 미국 내 대도시 지역에서의 도심지역의 소득과 부심지역

간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검

토하면,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가 가져오는 도심/부심 간의 사회경제적 연

결 효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부

심내의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도심내의 정치집단이나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는 지역적 조정(coordination)과 협동(cooperation)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달성 가능한 것임을 설명한다(배응환;2010).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요약 될 수 있다(Campbell, 1991; Kooiman & Viet, 1993; 
Rhodes, 1997; Resll, 1997; Stoker, 1999; Jessop, 2001).
첫째,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의 의미이다. 최소국가론은 기존 국가

의 역할, 기능, 구조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이다.
둘째,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로서 거버넌스

의 의미이다. 정부(government)가 공식적 권위에 의해 지원을 받는 활동

을 의미한다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유된 목표에 의해 지원을 받는

활동이며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비공식 내지 비정부 단체의 활동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네틱 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사

회․정치․행정적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기조직적 네트워크(self-orgnazing network)로서의 거버넌스이

다. 거버넌스는 수직적 위계조직이 아닌 수평적 연계조직을 통한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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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태의 협력을 의미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이 정부, 시장, 시민사

회의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거버넌스는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한

다. 여기서 민-관 파트너십이란 공공과 민간 간의 권력배분, 공공과 민간

이 함께 일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공공정책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권한부여를 통한 새로운 정부-시민사회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리하면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차원성과 복잡성

을 특징으로 하면서 자율성,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을 기본적

인 요소로 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위에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협

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개

념 그 자체가 협력을 보장하거나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책유형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은 상이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도 조

화 또는 상충되는 여러 이해관계유형이 나타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

라 협력적 결과를 낳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3)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참여와 분권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서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그 필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이후에 해결을

위한 기제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uxham(2000)은 다른 조

직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야하는 사람들이 행

위자로 포함되어 있는 거버넌스를 협력적 거버넌스라 규정하고, 구조적 복

3) 만약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조화적이라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원활하게 작동해 합

의적인 정책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

러나 만약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적이라면, 행위자들 간에는 문제해결을 둘러싸

고 갈등이 조정되거나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

속하느냐 아니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

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20 -

잡성,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지역거버

넌스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수준에서 중앙정

부, 지방정부(광역, 기초),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각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그들 간의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

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력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은 기

존의 설명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니

다. 왜냐하면 배응환이 설명하듯이 협력지역거버너스는 공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의 형태이며, 이와 같은 파트너쉽은 지

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협력지역거버너스는 조직간 배열과 관련되어 나타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배응환, 2010; 206).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협력거버넌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협력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을

또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협력거버너스의

탄생배경은 협력지역거버넌스 개념의 유용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거버넌스는 대항관계를 협력관계로 변형시키는 기제이

며, 기존의 공공기관위주의 폐쇄된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관여시키

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력거버넌스를 정의하면 <표

1>처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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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개념정의

Huxham 
(2000: 339)

어떤 행위자가 다른 조직에 있는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의 모든 형태나 용

어

Innes & 
Booher
(2003: 35)

전통적인 정치시스템에서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일 뿐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식분포를 증가시키어 상

호 만족스러운 정책을 산출하는 것

Thomson & 
Perry
(2006: 23)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

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Bryson, Crosby 
& Stone
(2006: 44)

정부와 기업, 비수익조직, 공동체 그리고 시민이 관여

하는 파트너십 또는 어느 한부문의 조직에 의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공동으로 이루기 위해 둘 또

는 그 이상의 부문들에 속하는 조직들에 의해 정보와

자원 및 활동 그리고 역량을 연결하거나 공유하는 과

정

Ansell & gash
(2007: 544)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

정과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

으로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

열

하미승, 전영상

(2007: 6)

국가․시민사회․시장의 3대 주체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

는 것이 아니라 3대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주

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수행하는 주체

<표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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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기

(2009: 232)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목적 및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공식화된 구조와 권한을 가지는

공동행위

박형준, 이인원

(2009, 11)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만

족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한 층

위에 존재하는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혹은 비영리

조직까지가 네트워크로 포함된 통치구조

이명석, 배재현, 
양세원

(2009: 147)
다양한 조직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

채종헌, 김재근

(2009: 112)
자율성을 갖춘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위 및 관리노력의 수단으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숙의적 의사결정체계

출처: 배응환(2010),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4호, pp. 203~232.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거버넌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

하면, 첫째,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에 의해 발의된다. 둘째, 거버넌스의 참여

자는 공공기관 외에 비정부행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책결정이나 공공관리에 직접 참여한다. 넷째, 거버넌스는 공식적으로 조

직화되고 집합적으로 활동한다. 다섯째, 거버넌스는 동의가 실제로 달성되

지 못할지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섯째, 협력의

초점은 공공정책이나 공공관리이다. 따라서 Huxham이 설명하듯이 협력은

공공기관의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Huxham; 2000, 339). 어떤 지역에서 공공

기관은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교육이나 복지 및 경제 등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하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할 ‘협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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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신지역주의의 환경에서 지역에 속한 다수의 자치단체가 지역

정책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전체

적인 수준에서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위자와 비공식적인 행위자들을 참여하

게 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로 정의한다.    

2) 굉역행정에서의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유용성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의 개념은 앞에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중복하여 설명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광역행정에서 의미하

는 협력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력거버넌스에 기초

한 전략적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 이를테면 지역발전 및 광역행정에

서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다층적 수준에서의

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하며(한승준 2007; 101), 이는 자치단체,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는 일반적 수준의 거버넌스가 아닌 도시지역에서의 상이한 자치단체, 시민

사회, 기업부문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의 개념, 즉 다차

원적 수준의 거버넌스(multi level-governance)로써의 ‘협력지역거버넌스’
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이해당사자

4) 거버넌스는 분석의 수준과 차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안문제들을 찾기 위한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개별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국적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내셔

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등이 있다(강창현, 2002:315), 본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를 ‘지역거버넌스’라고 설명하며, 특히 광역협력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협력 지역거버넌스’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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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

듯이 협력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연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연계하고

갈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력지역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해외사례

해외 지방자치주요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지역거버넌스가 실

행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1. 유럽연합(EU) 지역협력프로그램(Interreg Ⅲ) 

유럽연합(EU)에서 지역협력프로그램은 국경지역 및 국가 간의 협력으로

전통적으로 장려되어 온 분야로서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정책

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EU가 중심이 되고 개별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월경적(越境的) 지역개발은 그 대

표적인 사례이며, 다양한 공간 위계별 협력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통해 EU에서는 국경지역, 국제간, 지역 간 협

력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이 염두에 두는 가장 큰 원칙은 국경으

로 인해 유럽통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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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현재 유럽에서 국경지역은 대체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

류가 지리적으로 연속되지 못하고 국가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주변지역으로

침체된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이원섭 외, 2005).
지역협력 프로그램인 Interreg5) Ⅲ는 대상지역에 따라 국경지역 협력

(Interreg Ⅲ A), 국가간 협력(Interreg Ⅲ B), 지역간 협력(Interreg Ⅲ 
C)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지역협력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경지역, 국제간,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촉

진함으로써 EU의 경제 ․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경지역 협력(Interreg Ⅲ A) 프로그램은, 국경의 인접지역들이

공동전략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 국가간 협력(Interreg Ⅲ B) 프로그램은 국가, 지역, 지방의 기관들이

협력함으로써 개별 국가를 초월하여 유럽연합의 조화로운 통합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간 협력(Interreg 
Ⅲ C)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 간에 대규모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지역개발 정책수단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발전 및 결속

정책, 지역개발기법의 개선을 위한 협력이다. 
지역 간 협력프로그램은 2000~2006년 계획기간 중 새로 도입된 제도이

다.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EU차원의 구조 기금 특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되

며, 재원은 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지원하는데 2000~2006년 기간 중

48.75억 유로를 계상하고 있다. 전체 배분을 살펴보면, Interreg Ⅲ A에

전체 자금의 67%를 배정하고 있으며, Interreg Ⅲ B에는 27%를, 그리고

Interreg Ⅲ C에는 6%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정재희 외 3인, 2005).

EU 지역협력프로그램은 유럽 지역 간에 대규모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

5) 'Interreg'은 International Regions'를 줄인 신조어로서, EU의 지역간 협력제도를 이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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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유럽연합의 지역발전 및 결속을 증진하기 위해 추

진하고 있는 정책 및 정책수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리

적으로 분리된 지역이 접촉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경험의 공유와 네트워킹

을 통하여 유럽연합 및 다른 나라들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간 협력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구조는 지역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다른 기관들의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구조 기금 프로젝트의 효과를 유럽 전역에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근

방식은 상호간의 경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프로그램

에서 교훈을 얻으며, 특히 지역개발 지원 구조 기금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를 창조하는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 지역협력프로그램은 지역

간 협력 경험 및 모범사례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다른 정책 수단과 프로젝

트 접근방식으로부터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지역

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EU 지역협력프로그램은 도시, 농촌, 국경, 쇠퇴지역 등에서 나타나

는 문제들이 유럽전역에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유사

한 문제 및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 정책수단 및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정재희 외 3인, 2005).

2. 프랑스 대도시연합공동체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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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치단체, 3,6000). 이처럼 혼재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 제정을 통해 대도시연합공동체(la Communauté 
urbaine)를 제도화 하였다. 법령제정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통

해 자치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협업방식의 업무 수행을 통해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이다. 위
법령에 따라 프랑스는 최초로 4개의 대도시연합공동체를 출범시켰고

(Lyon, Lille, Bordeaux et Strasbourg), 그 후에 10개의 대도시 협력체가

탄생하였다(Alencon, Arras, Brest, Cherbourg, Dunkerque, Le 
Creusot-Montceau-les-Mines, Le Mans, Nancy, Marseille et Nantes). 
그러나 그 후 개정된 1999년 7월 12일 법령(La loi 99-586 du 12 juillet 
1999)은 대도시경제협력체가 아무런 준거 기준 없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대도시연합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000명 이상의

지역주민 수를 확보해야 하고 협력체에 가입하려는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50,000명 이상의 주민 수를 확보해야만 협력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정하였다. 다음의 <표2>는 프랑스 대도시연합공동체

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현재 프랑스 대도시연합공동

체 의장은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시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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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프랑스대도시연합공동체현황

대도시공동조합체 설치년도
기초자치단체

수
주민 수

Lyon 1966.12.31 57 1,217,583

Lille 1966.12.31 85 1,091,438

Marseille 2000.07.31 18 981,769

Bordeaux 1966.12.31 27 659,998

Nantes 2000.12.31 24 579,802

Strasbourg 1966.12.31 28 452,609

Nancy 1995.12.31 20 266,268

Brest 1973.05.24 8 213,545

Dunkerque 1968.10.21 18 208,705

Le Mans 1971.11.19 9 194,138

Le

Creusot-Montceau-les-

Mines

1970.01.13 18 95,500

Arras 1998.09.01 24 93,500

Cherbourg 1970.10.02 5 91,717

Alencon 1996.12.31 19 49,957

Toulouse 2008. 7.07 25 1,000,000

출처: http://fr.wikipedia.org/wiki/communaute%c3%A9-urbaine

196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령에 따라 프랑스 대도시권협력체의 기관

구성과 사무분장, 예산확보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구성 및 사무분장

대도시연합공동체의 정책결정은 연합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로

구성된 협력의회(un conseil de communaut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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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대도시연합공동체가 출범될 경우 협력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분야의 자치사무의 집행결정 권한을 협력체

에 위임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지역의 문화 ․ 사회 ․ 
경제분야와 관련된 공통의 이해관계 해결, 둘째 지역정비 사업 및 도시교

통 문제, 셋째 지역 내의 임대주택 관리 문제(gestion de l'habitat social), 
및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 넷째 상하수도처리, 공동묘원 관리, 도
축 등과 같은 공통의 자치행정 사무, 다섯째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공해, 
소음문제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지역협력 사무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공동

의 의사결정을 한다. 

2) 예산

대도시연합공동체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3개의 세목에 의해서 확보되고

있다. 우선 지방세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과세권을 가짐으로 해서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경상교부금을 받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안영훈 2002; 
159). 연합체 재원확보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기초자치

단체가 협력체에게 위임하는 사업세(la taxe professionnelle), 둘째, 부가

가치세(fiscalité additionnelle), 셋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une 
dotation de l'Etat)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사업비로 충당한다. 

3) 권한 및 의사결정

도시연합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무권한은 크게 다섯 가지의 틀 안에서 이

루어진다. 공동의 경제사회문화 개발 및 발전, 지역개발, 주거관련 사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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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정책, 도시정책, 공공시설 및 서비스 관리, 환경보호 및 정주 권 보전정

책 등이다. 의사결정은 앞 절에서 밝힌 바처럼 협력체 협의회에서 결정되

는바 협의회에 상정되어진 사안은 과반 수 이상의 표결을 통하여 공동사업

으로 추인을 받는다. 협의회의 연중 회기는 전국 협력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년 간 10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리용 대도시연합공동체의 경우 년 10회 정도 협의회가 개최되어 지

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

행부서가 있는데 의장 및 부의장(협의회에서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일례로 리용의 경우에 협의회 부의

장은 특정분야의 자치사무 관리에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
컨대, 도시환경, 쓰레기처리, 재정, 지역유적지 관리, 도시교통 등과 같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4) 사례분석 : 리용 대도시 광역권 공동조합(Grand Lyon)

리용은 프랑스 제2의 대도시로서 1966년 법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

로 대도시연합공동체를 제도화한 지역이다. 리용은 1966년에 설치된 다른

도시지역(Lille, Bordeaux et Strasbourg)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상당한 자

치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율적인 역량에 기초하여 성장한 대도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리용의 대도시연합공동체는 주변 5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협력기구를 구성하였고(Grand Lyon, Greater 
Lyon) 2008년 현재 인구 수 약 13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6). 리용 도시권

역의 성공적인 수범사례는 프랑스 전국의 여러 대도시의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고 있다. 예컨대 보르도(Bordeaux), 릴(Lille), 스트라스부르그

(Strasbourg) 등과 같은 대도시연합공동체가 리용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6) http://www.grandlyon.com/Communaute-urbaine-de-Lyon.3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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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 리용 대도시연합공동체

리용은 1967년부터 대도시연합공동체를 구성하여 주민 5만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세분화 된 프랑스 기초자치단체 계층에 대하

여 경제의 규모에 의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정부간 협약방식에 의한

자율적인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이 대도시광역 경제권은 공공서비

스의 공급(전달)체계의 개선 뿐 만 아니라 공간계획, 공공건설, 교통,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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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제어, 상하수도, 물관리, 쓰레기처리, 소방 등의 분야를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해 오고 있다. 추진체계는 회원이 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각각 3명의 대표의원을 선출해서 Grand Lyon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지역협의체의 의장 겸 집행기관의 장은 이 지역의 대표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리용시의 시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3. 일본 광역행정협력제도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 간 광역행정협력제도로는「광역연합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

과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제도로 시작된 후 2001년에 29개
도부현(道府縣)에 74개의 광역연합으로 발족하였다.

1) 기관구성 및 사무분장

광역연합제도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의 하나로 출발한 후 더욱 광범위한

광역행정사무를. 이를테면 종전 조합이 가지고 있던 사무의 공동처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거나 연락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

연합은 도 ․ 도 ․ 부 ․ 현, 시 ․ 정 ․ 촌, 특별구가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지자체의 사무 중에서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안에 대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종합적 ․ 계획적으로 광역행정을 추진하

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최근에는 광역연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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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위해 별도의 공동사업 추진기구를 발족시키는 움직임도 있다. 오사

카를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지방의 칸사이 광역기구가 그 예로서 들 수 있

는데, 이는 칸사이 2부 7 4정령지정도시와 일부 경제계 대표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8개의 광역연계조직을 통합 ․정리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조직

이다. 칸사이 광역기구 출범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광역연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의 광역연계조직들은

칸사이지방의 관광진흥 ․ 문화발신 ․ 지역개발 등 각각의 설립목적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조직간 업무 중복의 과다, 개별 조직의 예산 한정, 기능의

한정, 조직의 유연성 결여 등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의 기능 충실, 연계된 광역업무의 효율성 추진, 사
업실시의 재검토 등을 통해 광역업무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

고 있다. 

둘째, 칸사이지방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분권개혁을 전국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혁을 한층 더 선도하는 광역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주제(道州制)7)도입의 前단계로서 ‘칸사이광역연합’의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에 상응하는 대처를 강구한다.

셋째, 칸사이지방의 광역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칸사이지방의 지자

7)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지역별로 묶어 각각의 지역마다｢道｣ 또는 ｢州｣를 두되 궁극적으로는 

도도부현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재편성하는 안을 가리키며, 아직 법

률적으로 정비된 제도는 아니다. 시정촌을 합병해서 행 ․ 재정적 능력이 있는 효율적인 지자

체로 만든 다음에 훗카이도는 그대로 두고 그 외의 도 ․ 부 ․ 현을 지역마다 통합 ․ 정리해서 

전국을 10개 전후의 광역적 지자체인 ○○주(예를 들면, 關西州, 東北州 등)로 재편성하는 

것이다(이정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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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경제계 대표 주도의 정책입안 및 관리,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

동적 ․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을 위ㅙ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이정석, 2007).

2) 사례분석 : 오사카만 베이에리어(Bay Area) 개발정비

이와 같은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로 칸사이지역 오사카만 Bay Area를 들

수 있다. 오사카만 Bay Area8)는 역사적으로 대륙문화와의 교류에 있어서

창구 역할을 담당했으며, 근세에 이르러 일본 전역의 물자가 집결하는 거

점으로 경제적 ․ 문화가 발전하였고, 특히 전후에는 항만 ․ 중화학공업의

중심 기지로서 일본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경제 ․ 사회적 전화기를 맞

아 오사카만을 중심으로 한 칸사이(關西) 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높아

져 가는 시점에서 오사카만을 중심으로 한 광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칸사이지역 광역사업의 의의는 아래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역차원의 협력거버너스 연계에 의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지역개발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모색·수립을 통하여 협력의 효과를 극대

화하였다.

둘째, 오사카만 임해지역 개발정비는 칸사이경제연합회가 수립의 주체가

되어 1989년에 제안된 “Great Bay Area Renaissance 構想”에서 시작된

이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집단이 참여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앙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또한 지방정

8)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명칭은 “大阪湾ベイエリア開發整備”이며,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만 

bay area 개발정비”로 번역하였음(이정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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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광역적 협력개발의 필요성과 비전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수준의 광

역개발계획을 종합적 ․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시스템으로

광역적 ․ 종합적 개발정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오사카만 임해지역 개발정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오사카만 임해

지역 개발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법 체계와는 다른 새

로운 개발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개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17개 개발지구의 약 70% 정도가 개발 완료되었다는 추진기구의 자체 평

가는,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기법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오사카만 광역행정협력 추진과정

오사카만 광역협력이 최초로 제안된 것은 1987년으로, 당시 국토청의

킨키(近畿)개발촉진협의회에서 새로운 킨키의 창생계획(Subaru Plan)을
발표한 것이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이후,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오

사카만 지역의 개발정비계획이 삽입되었고, 1989년에는 (사)칸사이경제연

합회가 “Great Bay Area Renaissance 구상”을 발표하는 등 민간부문에서

의 참여가 가시화 되었다. 조직체계는 7개 부현지사, 3개 시장, 경제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사카만 Bay Area 개발추진협의회가 1989년
발족하였다. 이후, 1991년 (재)오사카만 Bay Area 개발추진기구가 설립되

었고, 1992년에는 「오사카만 임해지역개발정비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동법이 제정된 후 지난 1993년부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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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한 정책계획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통해 광역개발사업이 구체

화되고 있다.

② 추진체계

현재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재단법인 오사카 Bay Area 추진

기구((財)大阪湾 開發推進機構)이다. 추진기구는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재단법인 오사카 Bay Area가 오사카만지역의 종합적 개발정비

에 관한 조사연구, 기획입안 및 합의형성의 촉진, 오사카만지역과 내륙부와

의 일체적 개발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기획입안 및 합의형성의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오사카 Bay area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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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 설명한 유럽연합, 프랑스, 일본의 광역행정 협력사례는 분권과

균형발전, 자율협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역협력프로그램’은 유럽의 국경 접경지

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려되어 온 프로그램으로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다. 따라서 EU가 중심이 되고 개별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추진하

고 있는 이른바 월경적(越境的) 지역개발은 다양한 공간 위계별 협력 프로

그램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통해 EU에서는 국

경지역, 국제간,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대도시연합공동체(la Communauté urbaine)를 제도화

하였다. 법령제정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자치사무의 원활

한 수행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협업방

식의 업무 수행을 통해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사업에 필요

한 예산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대도시연

합공동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일본의 경우 보다 더 제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광역행정협력을 활성

화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제도는 ‘광역

연합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기원은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지방자치법상의 조합으로부터 출발하였

다. 따라서 광역연합제도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의 하나로서 만들어졌

으나 그 후 이 기구보다 더 탄력적이고 기동적인 광역행정기구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광역연합제도’는 과거에 조합이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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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공동처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광역사무에 대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거나 연락·조정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연합은 도 ․ 도 ․ 부 ․ 현, 시 ․ 정 ․ 촌, 특별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지자체의 사무 중에서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종합적 ․ 계획적으

로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법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외광역행정 협력사례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

사점을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광역

행정차원에서 협력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고 광역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는 법적 성격을 갖는 제도화된 일련의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다. 프랑스의 ‘대도시연합공동체’와 일본의 ‘광역연합제도’의 성격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광역협의체 기구는 자치단체 간 합의

한 정책결정의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재정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물론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행정협력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 중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해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셋째, 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사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를 모두 초월하여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따
라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칙제정과 결정방식에 대

한 제도적인 규범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협의체에 해당

되는 각 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지방의회 의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대표

등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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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존의 협력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

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크게 지역 간 협력의 이론에 대한 연

구, 사례분석,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 간 협력이론에 대한 연구는 협력의 개념, 유형, 중요 요소 등

을 지적하고 있다. 이 중 김용웅(2001)의 연구는 지역협력의 유형을 종합

발전형 지역협력, 자원이용 및 관리형, 기능적 연계 및 보완형 등으로 구분

하고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공동혜택이 기대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수립

하여 지역간 지식 및 정보교류, 공동투자 및 기술개발 등 지역 간 연계, 지
역 간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형성,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권화의 체계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종화(2003)는 현재의 지역 간 협력은 인적교류 중심, 관주도, 

전담조직의 부재, 협력내용의 단순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협력의 성공요건으로 협력의식의 고양, 협력의 습관 확립,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전담조직 및 재정적 지원 장치의 마련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치단체간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의 협력의 실태와 문제점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류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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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선태·한표환(2003)의 연구는 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유형별로 분석

하여 협력의 추진동기가 협력사업의 유형별로 성공요소를 제시하고, 협력

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협력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형성, 투자재원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보 등 자원배분체계 보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용환(2003)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 협력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과,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언급하면서 지

방정부간 협력대상의 분야로 생태보전, 환경관리, 농업 및 역사문화, 보건
복지의료사업, 관광자원개발,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협력의 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의 연구는 협력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의 도출을 위해 행정협의

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 전국협의체,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광역도시계획 등의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2005)의 연

구는 지역 간 공동발전을 한국적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분석을 토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조직·법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행된 지역협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지역 간 협력의 개념, 유형, 특징
등에 대한 연구를 축적시켜 이 분야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

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오은주·김현호; 2008,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협력의 주

체를 정부 간의 주체로 한정시켜 지역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 있고, 
즉 이 경우는 이론연구이든 제도연구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간의 경제발전에 대한 협력,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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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생활경제권에서 일어나는 다층적수준의

협력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이라 수 있다. 비록 주재복

(2004)의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연구에서 안양천 수질개선사례를 통해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자율관리규칙이 중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력,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버넌스가 형성

된다고 설명하였고, 지역경제 협력연구와 관련하여 박우서(2002)의 연구

가 뉴욕 실리콘앨리9)와 영국 쉐필드 CIQ10)를 사례로, 지방적 차원의 민

관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정책결정에서의 협력, 광범위한 이해당

사자의 참여, 행위자의 원만한 관계 구축, 지역적 이미지 형성, 지역적 지

식의 사용 등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상호조정

(mutual-coordination)과 학습,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된다고 연구하였지만

이들 연구들은 거버넌스 형성에서의 변화를 사회구조와 관련지어 분석하는

과정적 차원을 중시하지 않고 현상이나 상황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

여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며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합의의 과정적인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광역행정협력의 차원에서 필요한 협력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버넌스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대전대도시

권(G9) 광역행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9) 뉴욕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메카: 지방정부와 민간의 혐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한 사례

10) 쉐필드 CIQ(cultural Industries Quarter)- 지역문화산업육성전략, 쉐필드 문화산업지구 프

로젝트: 민관협력적 개발방식을 통해 도시경제 활성에 성공한 사례(ex. cultural pow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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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요소

앞에서 살펴본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지역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 파
트너십, 지역성, 제도 등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의 특징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

며, 거버넌스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식적 권위 없이도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이다.
파트너십은 행위자들간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고, 자원의 교환,시

장적 거래, 재정지원등과 같은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한

다. 지역성은 지역적 지식(박우서, 2002; 최홍석․홍성만, 2004)과 지역공동

체(배응환, 2002)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조영석,2003). 

1) 네트워크

(1) 다수의 행위자

행위자는 정책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행위자를 의미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는 정책전개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정책참여자이다(양재대, 2003:26).
정책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들 간의 참여나 역할 역시 모두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

유는 각 행위자들의 특성과 지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각기 다르

며, 어떤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네트워크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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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자원의 동원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도 한다.

(2) 상호작용

거버넌스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태는 기본적으로 각 행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징을 상호의존성의 구조(structure of interdependence)로 설명한다

(Frederickson, 2000; 이은구 외, 2003).
행위자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갈등과 협력의 관계로 설명한다(양재대, 2003).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협력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의 차원으로 보아, 이러한 협력의 개념을 단순히 이해관계가 같거나 입장

이 같아서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과는 구별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네트

워크 내의 행위자들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작용을 형성한다고 보

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유형으로는 연합(coalition), 대립(opposition), 중립
(neutrality)등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상황, 제도 등에 의해서 또는 필

요에 의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연합관계가 나타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서 반대의 주장을 하는 행위자들 간에는 대립관

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행

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른 행위자들과 연합적이지도 않고, 대립적

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44 -

2) 파트너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제는 단순한 협조체제라기 보다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협력체

제(critical partnership)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체제는 공공정책

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은구외, 2003:47).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파트너십이라 본다.

(1) 의사소통

커버넌스 이론의 핵심은 행정학 패러다임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바

람직한 거버넌스 즉 ‘거버넌스의 논리(logic of governance)'에 있다. 이를

신거버넌스라고도 하는데, 신거버넌스는 시장이 추구하는 절차적 합리성

(procedural rationality)과 국가가 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reflective 
rationality)이다. 즉, 신거버넌스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협상, 조정 등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consensus)
에 더 큰 가치를 둔다(Jessop,2000: 15; 이명석, 2002: 331 재인용).

(2) 경제적 수단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균등한 분포에 대한 예상은 정책의 시행으

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자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비선호시

설의 입지의 경우 시설의 설치로 얻는 편익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

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해당입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제

공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피해보상이

제공되면 그러한 용이성은 상당히 낮아지며, 집단적인 반발을 사전에 예방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보상 혹은 자원의 교환으로 파트너십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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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있다(Stoker, 1999; Lynn, 2001; 조승현, 2002).

3) 지역성(locality)

지역수준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에서는 그 지역의 맥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실천적 지식’ 
또는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박우서, 2002: 
38-39).

(1) 지역의 역사

지역은 고유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는 다른 지역의 경험

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지역수준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러

한 역사적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히 환경갈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님비(NIMBY)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여 지방적 차원의 문제인식과

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뿐 아니라 지역적 경험과 역사가 소

홀히 취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 공동체 의식

지역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유

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

다. 강한 유대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이며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많은 이해(interest)를 공유하고 있다(Wellman & Wortley, 1990). 그러므

로 지역구성원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 협동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근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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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 제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노력뿐 아니라 참여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자치단체간에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

해당사자간 대립되는 의견 발생시 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법적근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토론의 과정을 거

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성적 기반(soft infrastructure)
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 OStrom(1990)은 합의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내부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도적 요소들에 많이 의존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Innes(1994)는 협력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결

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행정․법적 과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

다(권원용․서순탁, 2004: 340). 그러므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형성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인 근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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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은 모든 결정을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리는 것으로

이때 중재인은 단지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얽

힌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재(arbitration)의
경우, 제3자(주로 학자․공직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해결책을 결정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시 또는 강제하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박명현, 
2004: 32).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과

중재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제도로서 뒷받

침되어야 조정과 중재 기관이 권위를 가지며, 그 내용도 설득력을 갖춰 협

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 틀

따라서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분석요소에 기초하여 대전대도시권

(G9) 협력지역거버넌스의 실태와 이를 통한 협력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은 최근 과학비지니스 벨트 충청권 유치 및 세종

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전대도시권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의 연구 분석 틀을 제시

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우선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력지역거버너스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협

력지역거버넌스 구성요소(네트워크, 파트너십, 지역성, 제도)를 분석의 좌

표로 설정하여 기존 대전대도시권(G9)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이 활성화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4>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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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대전대도시권(G9) 협의회

제2절 지역발전협의회

제3절 충청권행정협의회

제4절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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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1절 G9 협의회

1. 설치 목적

대전대도시권(G9) 협의회는 대전광역시와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접

8개 시군이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협력체이다. G911)은
2007년 5월 발족이후 2011년 10월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근 8개(공주

시, 계룡시, 논산시,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연기군, 보은군) 자치단

체가 공동발전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로12), 그동안 총 11회의차례

의 회의를 개최하였다(기관장 4회, 실무회의 7회). G9 협의체 설치 목적

은 광역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행정구역이 도시의 기능적 공

간범위와 불일치하고 광역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07년 5월「G9 공동발전 협약식」을 추인

한 이래 지역의 공동발전 전략 모색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하였고 도로시설, 

대중교통 확충방안 등 8개 공동추진 사항 확정하였다. 

11) G9(9개의 Group)은 대전대도시권 내의 대전광역시(5개구 포함) + 연접 8개시․군
(보은, 옥천, 영동,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12)청원군은 군차원의 MOU를 체결하지는 않고 있지만,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개별사업에 대

하여 G9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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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 필요성 인식, 협력 방안 구상 / 2007. 3 
 ○ 재전 향우회장 모임, 여론 수렴 / 2007. 4.  
 ○ 대전광역시장 서한문 전달 및 협력제안 / 2007. 4. 19~ 4. 23
 ○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 2007. 4. 24~ 4. 29
 ○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식 및 1차 기관장 회의 / 2007. 5.  3
 ○ 실무협의회 구성, 제1차 회의 / 2007. 5.  22
 ○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07. 7. 27
 ○ 제2차 기관장 회의 / 2007. 12. 4
 ○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08. 4. 18
 ○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08. 8. 12
 ○ 제5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08. 11. 19
 ○ 제3차 기관장 회의 / 2008. 12. 22

<표3> 대전대도시권 G9 협의회 운영 실적

2. 추진실태

 대전대도시권(G9) 협의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자치단체 간 협약

(MOU)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협력의 창구는 참여기관별 기획부서로

지정하였으며, 실무협의회(기관별 기획부서장 위원, 분기 1회)와 기관

장회의(연 2회)를 통해 협력과제의 발굴·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협력분야는 도․농간의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를 9개 분야로 정하고 협력 사업 발굴 및 제안을 권장하

고 있다. 아래의 <표4>는 G9 협력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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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G9 협력 분야

  

  1.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 도로 시설․대중교통수단의 확충

  3. 문화․관광벨트 조성 추진

  4.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5. 특․농산품의 직거래 활성화

  6. 다양한 도․농 교류 지원

  7. 자연환경 보호, 방재

  8. 연접 자치단체간 공동협력 활성화

  9. 기타 필요 사항 등

 G9 협력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래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경우 전체 협력과제 19건(공통협력과제 6건, 개별협력

과제 13건) 중 추진완료 된 협력과제 1건, 협약체결 1건 등이며, 
2008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

원받아, 이를 G9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간 비교우위를 통한 실질적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협력사업계획’을 마련 추진하였다. 
'08년 공동협력사업계획은 ① G9 광역생활권(관광․축제․특산품)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 ②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우수 농․특산물 축제 한마

당 개최 ③ G9 프로젝트 전용 홈페이지 구축 ④ 향후 발전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발표․토론회, Work-shop 개최 등을 추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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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G9 주요 협력사업 내용(2007)
과제

성격
과 제 명 (제안 지자체)

공

통

협

력

과

제

(6)

지역축제/휴양지홍보

상호지원시스템 구축

사과나무 주말가족체험 투어 홍보(보은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이용 협조(영동군)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장소 제공(논산시)

지역 농/특산물

판로지원

보은황토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보은군)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지원

(공주시)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장소 제공(논산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연기군)

‘시․군의 날’ 운영 ‘시․군의 날’ 운영 방안(논산시)
대형 산불발생시

상호지원
대형 산불발생시 상호지원 방안(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기업등

유치공조

대전인접지 계획관리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기업

등 유치공조(대전광역시)
시내버스노선

확대운영

대전시내버스 노선연장(옥천군)
대전시내버스 노선조정(계룡시)

개

별

협

력

과

제

(13)

현충원입구~희망교차로 광역도로사업추진(대전광역시, 공주시)
대전~논산(벌곡길)광역도로사업추진(대전광역시, 논산시)
대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대전, 공주, 연기, 논산, 옥천)
갑천수질개선 공동대처(대전광역시, 계룡시)
만인산 와인캐슬 건립제안(대전광역시, 금산군)
규제(GB,환경규제)극복을 위한 공동연대(옥천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금강을 활용한 공동발전방안 연구(옥천군, 대전광역시 동

구)
금산↔대전간 시외버스 노선변경(대전광역시, 금산군)
대전인접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공동설치(대전광역시, 금산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협조(대전광역시, 금산군)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급방안(대전광역시, 연기군)
대전↔청주공항 고속도로 건설제안 (대전광역시,연기군)
전염병공동관리 연계방안(대전광역시, 연기군)

  추진 완료된 협력과제(1개) / 상수도 공급요금 협약체결(대전광역시, 계
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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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그러나 G9 협의체는 대전대도시권 최초의 협력사업 추진기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사업의 방식은 참여 자치단체 간

선언적 의미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또한 정책의 결정

과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협력사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G9 협력의 한계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크게 세 가

지 차원에서 정리하면, 첫째, G9 협력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된 정책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구속력

이 없다. 둘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미비하다. 즉 안정된

재원확보는 정책과제의 발굴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사안이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G9 권역 교통망 확충, 도로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속

적이고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연계 협력 사업이 부재하다. 실질적으

로 협력 사업은 농 ․ 축산물 축제 등 1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대

부분이므로 연속성을 가진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제2절 지역혁신협의회

1. 설치 목적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수준의 민관협치의 협의회이다. 동 법의 제

정 배경은 참여정부에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적인 국가’를 건설하

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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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으로 추진되었다.

동 법 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는 산·학·연·관·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혁신주체들

이 연계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들을 망라하는

대표 협의체의 위상을 가지며,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수립, 추진과

제의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면서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정책과 조정자(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더불어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지역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는 형성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혁

신주도자(innovator)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과 중앙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linker)의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

다. 이러한 네가지 임무는 지역혁신의 내부역량 강화 및 내생적 지

역발전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나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 개념이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운

영은 전적으로 협의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립적 지역발전의 비전과 지역혁신발전전략 수립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전국 의장단 회의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국한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학습과 혁신 창출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긴밀한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지역 내

에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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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모든 지역혁신체계를 망라하는 지역

전체 수준에서의 대표체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의 ‘지역혁신협의회’ 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설

치되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는 강제규정

인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는 임의규정이다. 시

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협의회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상의 시도지사가 상호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현황을 검토하면 시도 협의

회의 경우, 2003년에 대구·경북(6. 25)과 충북(11. 17)이 설립한 이후

서울이 최종적으로 설립(2004년 5월 28일)하여 현재 전국 14개의

광역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들 중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

남은 초광역으로 구성했고 기타 12개 시·도는 지역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업무는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설

치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

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써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

부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을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

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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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태

한편 지역혁신위원회의 추진성과를 전국적 차원이 아닌 대전대도시권

차원에서 검토하면 대전발전협의회는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역 내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계 형성자(facilitator)

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산·학·연·관 혁

신주체들 간의 만남을 통한 교류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

회 회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했다. 이들

활동은 공간적으로 시도 지역을 넘어 초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도 하며, 또한 시도 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와의 협력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도에는 세미나 7건, 포럼 및 워크숍 4건, 교류 및 연구사업 6

건, 위탁사업 1건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세미나 6건, 포럼 및

워크숍 5건, 교류 및 연구사업 4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전대도시권(G9) 협력사업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은 매

우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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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전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내용(2009~2011)
2009 2010 2011

세미나

, 포럼

및

워크숍

세미나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과 광역경제권 사업 방향

․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정책

과제

․ 세종시 건설, 어떻게 해야

하나?

․ G9프로젝트 및 광역연계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리

․ 대전지역혁신클러스터 당

면과제와 전망

․ 무지개프로젝트 평가와 발

전방안

․ 대전시 정체성과 개방화

․ 공공연구부문 기술사업화

와 대덕특구

․ 충남도청 이전과 발전방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

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권 협

력방안

․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대전 충남지방자치학회 동

계학술세미나

․ 대전 충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과학기술

체제의 도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권 협력방안

․ G9대전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

포럼
․ 세종시 정부안 전문가 자

문회의

․ 제1차 충청광역경제권포럼

․ 연합 지역발전포럼

․ 충남도청 이전 후 중구도

심활성화 전략

․ 충남도청 이전 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워크숍

․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제1

차 워크숍

․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기

획공동체 연구

․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제2

차 워크숍

․ 기술-사회 시스템 전환기

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모

델의 모색

교류

사업

교류회

․ 콜센터 근로자 한마음 대

회

․ 대전지역 콜센터 활성화

및 교류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

산경제사상탐구

․ 대전의 혁신리더를 위한

Book Digest 34選 발간

회의

․ 대전지역혁신 정책기획협

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 세종시 정부안 전문가 자

문회의

․ 전 미국상무부 차관 초청

좌담회

총회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총

회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제2

차 총회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임

시총회 및 세미나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제3

차 총회

연구사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환경변

화에 따른 대응전략

․ 기술-사회 시스템 전환기

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모

델의 모색

․ 대전시와 개발도상국간 공

적개발원조(ODA)협력방안-라

오스를 중심으로

위탁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및 시군통합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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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국비 40 40 40 45 83 40 35 323

시비 50 100 50 50 50 50 35 385

합계 90 140 90 95 133 90 70 708

3. 문제점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문

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수준의 협력사업이 지

속성을 가지지 목하고 단절된 상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를테면 지역혁신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

령 소속으로 설치된 이후 지역혁신위원의 기능이 매우 축소된 사실

이 이를 설명한다. 

둘째, 혁신위원회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지역차원의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7>에

서 볼 수 있듯이 대전광역시 발전협의회의 경우 예산은 2009년부
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대전발전협의회 예산현황 (2004~2011)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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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충청권행정협의회

1. 설치 목적

다른 한편 행정협의회는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자치단체b간 협력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자치단체간 행

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1973년
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88년 지방자치법에 상세한 내용

이 규정된 후 부분적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법(제
142조~제148조)에서는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직, 규약, 자료제출

요구권, 협의사항의 조정,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규약의 변경

및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행정협의회설치기준및운

영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도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

정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행정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

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협력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147조)과 미합의사항에 대한 직권조정에 관한 규정(제146조) 
등을 통해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구역을 넘는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함이 목적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의 주

체는 아니고 관련자치단체의 독자성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

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방식이고, 행정협의회의 협력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자치사무가 원칙이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협

력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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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충청권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

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3월 3일 설치되었다.  처음

에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제11회 행

정협의회에서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변경을 합의함에 따라 현재는

충청권행정협의회로 사용하고 있다.

2. 추진실태

대전-충북-충남간의 협력은 3개 시․도 자체단체장으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
청권행정협의회는 충청권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

율적인 사무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의 구체적 기능을 협의회 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설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

사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 상 필요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8월
현재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총 21회를 개최하여, 119건의 협력과제

에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13). 
13) 대전시청 정책기획과 내부자료.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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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행정협의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광역교

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광루트 개발 등 관광개발 활성화, 중
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등 지역경제횔성화와 금강수질보전에 공동

대처 등 지역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사업이 주가 되었고, 2000년 이

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 광역교통망구축과 청주공항활

성화, 관광마케팅활성화와, 특히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따

른 협력 등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10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광역철

도망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이행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 문제점

그러나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제도자체가 갖는 분쟁해결능력과 실

무적 집행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행정협의회는 협력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

은 비상설적인 기구의 성격이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업무의 지속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합의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 미흡하

여 협력의 실효성이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즉 행정협의회

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결합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않으

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협의회 결정이 구속력

을 얻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이행촉구 및 손해배상 (미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사자

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조치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수단은 되지 못한다(김명현･유지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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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의 종합

따라서 위와 같은 대전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역행

정협력 사례를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기준, 이를테면 제도적 수준, 
파트너쉽,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 지역성, 재정적 수준 등

과 같은 좌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대도시권의 전체적인 협력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G9 협의회를 제외하곤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 모두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역혁

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인 틀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현

실은 제도 설치의 취지와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대전대도시권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추진실태 분석

제도 파트너쉽 네트워크 지역성 재정

G9 협의회 × △ △ ○ ×

대전발전협의회 ○ △ △ ○ ×

충청권행정협의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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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력 사업이 파트너쉽 관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 사업으

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협력의 형태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력․제휴의 방식 및 강도는 단순협력의 형태에서

부터, 공공투자 및 지역사회발전통합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협력․제
휴의 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

간 협력․제휴사업의 내용은 국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

원하는 형태, 도 사업의 경우 지도 단속, 시설물공동설치, 재원공동

부담 등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 간 협력

은 예술단 교류공연, 대단위 행사 참여 등 단순협력의 범위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공동설치와 이용, 공동투자 단계 등 보

다 고강도의 협력․제휴 사업으로의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거버넌스에 의한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이 수요자 중

심의 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위주의 협력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즉 지역 간 협력․
제휴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의 내실화와 협력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에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대전발전협의회에서 추진

하는 포럼, 세미나, 연구사업 등을 제외한 다른 협의회에서에서 추

진하는 사업은 지역의 다층적 차원에서의 참여자를 포괄하는 파트

너쉽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자

치 단체 간 협력에서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대전대도시권 협력사업도 자치단체에서 재정분담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수반되는 협력․제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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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광역 및 자치단체의 투자 재원

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재정투자를 결

정하였을 경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어려

움이 있다. 

제 4 장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

발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대전대도시권(G9) 행정협력 기반 조성

제3절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지원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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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 발전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대전대도시권 광역행정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우선 협력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협력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뿐아니라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G9 광역연계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사업관리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
에서 보았듯이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는 광역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특별지방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위 기관은 전반적인 협력사업

을 총괄하는 기능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의 여부

는 협력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전대도시권 협의체의 의장은 대전광역시장이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원은 지방

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수요자

중심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확보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자치법의 환경에서 ‘특별지

방자치기관’의 설치는 법 개정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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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현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2. 재정적 측면

그리고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

로사항의 하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이다. 
즉 협력사업의 공동추진으로 소요되는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단체의 참여를 활발히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단체협력기금」의 설치․운영은 하나의 좋

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협력기금」이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들

이 출연하는 형태로 설치된 자금원(源)이다. 기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결국 기금관리를 집중적 혹은 분산적 방식으로 할 것인가

와 직결된 문제로 대전광역시차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차원

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흡, 협력사업 추진제도의 미비, 자치단체의 기금출연능역

취약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초기단계에는 한시저

으로 대전광역시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집중화방식을 선택하

고, 여건성숙이 이루어지는 정착화단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사업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

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자치단체협력기금」
을 설치할 경우에 재원은,



- 69 -

① 중앙정부의 출연금

② 공공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

③ 일반회계 전입금(국비보조금)
④ 채권발행

⑤ 기타 관련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측면

 앞에서 보았듯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제는 단순한

협조체제라기 보다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는 비판적인 협력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체제는 공

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은구외, 2003:47). 따라서 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
화, 협상, 조정 등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를 통하여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피하고 네트워크 내에

서 갈등을 줄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파트너십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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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전대도시권(G9) 광역행정협력 기반 조성

1. 자치단체장의 공감대 형성 및 리더쉽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단체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장의 리더쉽은 매우 중요

한 과제이며,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여부에 따라 광역행정 협력의 정도

가 판가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G9 간 성공적인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G9간 서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

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 각 시·군 단체장의 공감대가 우선적

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산업, 지원수단, 거버넌스 등

모든 측면에서 G9 시·군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협력 사업이 계속

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자치단체장의 관심

과 의지는 공무원 조직의 협력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

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며,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늠

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

링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폭 넓

게 홍보하는 리더쉽이 잇어야 할 것이다(한표환･김선기･김필두 2002; 
168-170). 

   

2. 「G9 자치단체협력헌장」의 제정 ․운영을 통한 협력

의 공감대 조성

이러한 맥락에서 G9 시·군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G9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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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주로 선언적인 내용이 대다수였고 사업추진의 지속성이 결여

되었던 점을 지적한다면 이와 같은 「G9 자치단체협력헌장」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G9 자치단체협력헌장」을 제정하게 되면 위 헌장

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협력헌장이 되어야 하며 헌장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결정, 공동사업, 행정협의, 정보교류, 
인적자원교류, 물적자원 및 재정의 교류, 분쟁해소절차의 기본원칙과

의사진행 및 결정의 기본원칙 등의 주요내용이 반영되는 자치단체 간

협력행정의 상위규범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협력헌장의 선언적 특성을 불식시키고 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협

력의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 행정서비스헌장에서와 같

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

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하며 이를 준수치 못했을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내외적 제재조치(예를 들면, 인사조치, 변상조

치 등)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G9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

반 마련

대전대도시권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

엇보다도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

하다. 법적인 근거는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하여 전국적 차원의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G9 협력사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치단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 장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의 경우

1966년 12월 법령을 제정하여 대도시연합공동체를 설치하였고, 일본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

한 조항, 이를테면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등에 관한 방안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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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즉, 구체

적인 적용에 필요한 후속적 사항이 미흡하여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의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을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첫
째,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협력헌

장」의 제정에 관한 내용이 법제의 정비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기
존의 광역행정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는 행정협의회는 이행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조합은 그 위상을 강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합설

치가 활성화되도록 강구해야 한다. 셋째, 협력사업의 의무적 사전협의

제도와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개제도도 제도적으로 규정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정비 사항은 현행 「지방자

치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광역행정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윤기석, 2010:66).   

제3절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지원체제 구축

1. G9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확보

앞 절에서 논의한 대안들은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대도시권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광역협력사업

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제도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전대도시권에 국한시켜 제시해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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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안이며, 이를 지원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첫째, G9 공동협력

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전담 실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비록 대전시를 비롯

하여 각 시·군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개별적으로 속해 있는 까닭에 유기적인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G9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지역의 공동 협력사업

의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기획·집행하는 실무전담기구로써의 위상

을 확립해야 한다. 위 협의체에는 각 시·군의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지방의회, 관련 시민단체 대표, 민간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협력적 지역거버넌에 의한 의사결정기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G9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설치되면 “사전협의제도”

를 도입하여 특정자치단체가 인근자치단체 혹은 해당 주민의 권한, 사
업, 행정 등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계획 혹은 집

행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사안의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안별로 협의절차를 거치는 파트너십 협력행정을

촉진시켜 공동사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G9 지역산업경제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

또한 대전대도시권 공동의 협력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협력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G9 시·군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산업, 지원

수단,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가령 대전시의 경우는 연구개발,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정주여

건 등에 강점이 있다면 G9은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과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농림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한 도시적 성격은 현재와

같은 융합시대에 즈음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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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전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특화시키어 G9의 제조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강병수, 
2011; 89). 그러나 G9 공동의 협력사업의 초점은 공동의 현안과제이면

서 갈등의 여지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님비사업, 즉 하수도 및 하수

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건설, 공동묘지 등과 같은 사업에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여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협의

회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G9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G9 시·군, 
대학,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력과제 발굴지원팀의 활동이 필요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지역혁신위원회”기능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지역혁신협의회는 지

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이래 산·
학·연·관·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

하여 활동하는 협의체의 위상을 가지며 활동하였고, 지역발전의 비전

과 목표수립, 추진과제의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정책과 조정자

(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국가균형특

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 위축되었고 지역혁신

협의회의 명칭도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기능

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행 ‘지역발전협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정부, 자치단

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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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동시에 광역 연계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에 부응한 협력과제에 대한 토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민관협

치의 거버넌스 기구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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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제1절 연구의 요약

최근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상충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치행정의 광역화가 확산

된 상황에서‘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필요

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의 틀

안에서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위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각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논의가 통일

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구역에 녹아있는 고유의 지리적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가 기능적인 가치와 충돌되

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

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최종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행정체계의 통폐합의 타

당성이 더욱 공감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존의 행정체계를 존속시키면서 광역

행정구역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재원부족, 기술적 한계, 전문성의 취약 등을 보완할 수 있고, 자치단체

간 상호비교우위를 조화롭게 접목시켜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대전대도시권을 중심

으로 광역행정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서 문제점을 구명해 보고 광역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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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행정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프랑스)의
협력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제도 운영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대전대도시권(G9) 협
력시스템의 개선방안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

로 이 연구는 협력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대전대도시권 협력행정 개

선방안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자차단체 간 협력기반조성 및 거버넌스

지원체제 정비를 통한 협력방법의 개선 등의 과제가 이 보고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 지역거번너스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 이론

이 광역행정 협력의 차원에서 왜 필요하며,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를 탐색한다.  
둘째, 해외광역행정 협력사례(EU, 프랑스, 일본)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자치단체 간 운용되고 있는 협력제도의 메커니즘과 제도운용의

기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대전대도시권(G9) 협의체, 광역시발전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

회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협의기구의 추진실태와 제도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

용한다.
넷째, 위와 같은 연구수행 절차를 통해 대전대도시권(G9)협력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법·제도적 측면

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과 지역거버너스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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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안

보고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전대도시권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

안을 제안하면 크게 네 가지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국적인 수준에서 광역행정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대전 대도시권 G9 
협력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G9 협의회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협의회에 지방의회 참여허용, 광역-기초자치단

체협의회 구성, 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

선 사안이며, 기타 G9 협의회 합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과 같

은 내용은 대전시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협약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이다. 자치단체 간 협약은 기

존의 정치․행정체제와 이에 따른 행정구역별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새로운 권리주체를 형성하지 않고 관련자치단체간에 계약체

결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광역행정사무에 대해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협약제

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필요하

다. 특히,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절차, 개
발일정, 재원부담, 협력의 내용과 의무이행, 권한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사업별

로 협약이 체결될 때 공공기관 혹은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

하고 연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과제 발굴은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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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편익과 생활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수요자 중심의 협력 연계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의회)－대학－
기업(중소기업)－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지원방안 ② 공동 협력사

업 발굴을 위해 G9 참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팀 구성․운영

③ G9 관련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전문가＋학계＋언론
계＋정부) ④ G9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추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지역발전연구의 역할과 협력강화를

통하여 이와 같은 협력 지역거버넌스 파트너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넷째, 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

협력기금의 설치․운용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

정운용의 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비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도시연합공동체의 운용 방식은 우리의 실정에 미루어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인

방식에 의해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재정확

충 방안은 ① 중앙정부의 지원(지방교부금 확대, 국고보조금, 인센티
브 지원 등) ② G9 지역발전 협력기금 설치(참여자치단체 회비, 사
업비 분담 등) 등으로 제안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

원을 바탕으로 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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